
[별  2 3] <개  2015.12.22.> 

비 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  지 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

의 지 준( 23조 8항 단  )

1. 보상  지  원  

가. 료에  참여연구원 보상  지 할 경우 연구개발 과에 한 개별 

참여연구원  여 에 라 보상  지 하여야 한다.

나. 개별 참여연구원  여  발명신고  등에 재  지분  산 하

, 여 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 과 소  장이 개별 

참여연구원  평가하여 여  산 한다.

2. 보상  지   

 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 받  보상  누  액에 라 다  

 지 한다.

보상  누 액 보상  지 액

20억원 초과 ∼ 30억원 이하
부 출연  지분  40%

× 개별 참여연구원  여

30억원 초과 ∼ 40억원 이하
부 출연  지분  30%

× 개별 참여연구원  여

40억원 초과 ∼ 50억원 이하
부 출연  지분  20%

× 개별 참여연구원  여

50억원 초과
부 출연  지분  10%

× 개별 참여연구원  여


